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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운용현황보고서

1.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기산일 : 퇴직급여계산시작일(중간정산일의익일또는입사일)

 근속기간 : 기산일로부터퇴직일까지의기간으로세부산출기준은퇴직연금규약에의함

 평균임금 : 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
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표준급여액 : 근속기간에해당하는퇴직급여액

평균근속기간 평균임금 표준급여액

10.4 년 7,848,369원 81,623,038원

(기준일 : 2023-12-31, 단위 : 원)

2.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납입연차 납입일자 부담금납입액

3년차 2023-12-28 88,752,018

2년차
2022-12-28
2022-08-29

117,987,492

1년차 2021-12-31 61,344,768

(기준일 : 2023-12-31, 단위 : 원)

 납입연차 : 부담금납입상황을연단위로표시함 (1년차, 2년차, 3년차)

 납입기간 : 산출기준일현재직전3년중에서, 당해납입연차(1년차, 2년차,3년차)에해당하는기간
(도입기간이3년미달인경우에는해당기간)을표시함

 부담금납입액 : 장래근로자퇴직시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부담하는금액으로
자산관리기관별로납입된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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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립금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상품명 비중 적립금 평가금액(b)

경남은행정기예금DB(12M) 28.22% 212,173,783

신한은행정기예금DB(12M) 71.78% 539,765,219

합계 100.00% 751,939,002

(기준일 : 2023-12-31, 단위 : 원)
1년 만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4. 적립금액 현황

기준일자

기준책임준비금(a)

최소적립금 적립금액(b)
적립비율
(b)÷(a)

계속 비계속

2023-12-31 726,451,158 729,055,770 729,055,770 751,939,002 103.1%

(기준일 : 2023-12-31, 단위 : 원)

 기준일자 :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책임준비금 : MAX (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최소적립금 : 2019.01.01 ~ 2021.12.31 : 기준책임준비금의90%

2022.01.01 ~                         : 기준책임준비금의100%

 적립금액(연금자산) : 퇴직급여지급을위해사용자가납입한부담금으로적립된금액. 기준일자에해당하는금액임

 적립비율 : MAX (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에대한적립금액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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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상황

6. 적립금 초과 납입 시 처리기준

(1) 사용자는 적립금이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일 경우

부담금 납입등을통해 최소적립금대비 부족분비율의 3분의 1이상을직전 사업연도종료후

1년 이내에해소해야 함.

(2) 적립금 부족을해소하지 않은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받을 수있음.

(1)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경우 그초과분을향후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2)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사용자가 반환을요구하는 경우그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이가능하다.

운용목표
operational
goals •안정적인퇴직급여지급

전년도
적립비율(①)

전년도
부족비율(②)

최소목표적립비율
(=①+②/3)

당해년도
적립비율

적립부족
해소여부

91.8% 8.2% 94.6% 103.1% Y

 적립금부족해소현황 : 2023년12월31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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